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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박람회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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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을 통해 
근무혁신을 선도하는 우수기업을 소개합니다!

▪주식회사 에이피알,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등 42개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기업 생산성 및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근무혁신을 실천해 나가는 

｢근무혁신 우수기업｣ 42개소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ㅇ이들 기업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에 참여하여 자체 근무혁신 계

획을 수립·실천하고, 전문가 현장 실사평가 및 근로자 만족도 조사 등

을 거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았다.

◈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 현황 (총 42개소) 

▪(SS등급) ㈜리플렉션, ㈜알토켐, (주)예지씨앤씨, 더화이트커뮤니케이션㈜,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주식회사 딥비전스, 주식회사 스칼라웍스, 주식회사 알파브라더스, 주식회사 애드인텔리전스, 
주식회사 에이피알, 주식회사 제네웰

▪(S등급) (주)YH데이타베이스, ㈜커리어스타, ㈜코리아정보통신, ㈜클라우드네트워스, 
농업회사법인 ㈜지성식품, 주식회사 안파트너스, 라이브치과병원, 부산커피협동조합, 
신갈운수(주), 주식회사 꿈꾸는사람들, 주식회사 데브시스터즈데코플레이, 주식회사 포스타입, 
주식회사 액시스소프트, 주식회사 오픈갤러리, 주식회사 잉카인터넷, 주식회사 브로넥스, 
주식회사 플레로게임즈

▪(A등급) ㈜더채움, ㈜열린문디자인, ㈜윕스, ㈜이에이엔테크놀로지, 수완센트럴병원, 
㈜비에이치, 주식회사 라움, 주식회사 리얼커머스, 주식회사 에브리데이해피, 주식회사 
자코모, 주식회사 정현전기물류

▪(재택우수) 벽산엔지니어링(주), 피에스케이 주식회사, 한국캘러웨이골프 유한회사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일하는 방식 및 문화 혁신 

노력을 실천하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각종 정부지원사업·병

역특례업체·대출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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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개요 >

▪(참여 대상) 중소‧중견기업
▪(평가항목)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연차휴가, 일하는 방식 및 문화 
▪(시행과정) 계획수립 및 실천, 만족도 조사, 현장지원단 평가 및 위원회 심사
▪(혜택) 정기 근로감독 면제, 병역특례업체 추천, 금리 우대, 일터혁신 

컨설팅 등 정부 사업 우대, 워크넷 누리집 홍보, 우수기업 표지
(마크) 부여 등 

  

□ 이번 선정된 우수기업들은 유연근무제·휴가 활성화,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인사조직 관리 혁신 노력과 함께 각종 정보기술(IT) 기반 

협업 툴 활용, 성과시스템 구축, 존중과 배려 문화 확산 등 선도적 

업무혁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ㅇ더화이트커뮤니케이션(주)는 비대면 교육체계와 유연근무 실시를 

위한 기반 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자료공유 및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업무효율성과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ㅇ㈜예지씨앤씨는 공정한 성과관리를 위한 매출통계시스템(SMP)을 

개발·구축하고, 개인별 노트북을 지급하는 등 스마트워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며, 자율 좌석제를 실시하는 등 업무시스템 

고도화를 기하고 있다. 

 ㅇ 주식회사 에이피알은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위해 ‘휴가 셀프승인

제도’를 운영 중이고, IT사업본부를 시작으로 직급제 폐지를 확대

함으로써 보다 창의적·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ㅇ엔에이치엔 주식회사는 각종 협업 툴을 구축하여 비대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전 직원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고, 한국캘러웨이골프 유

한회사는 재택근무 가능 직무 직원의 90%가 일상적으로 재택근무를 이

용하고 있다.

□ 한편, 이번 선정된 기업들은 1차 모집 우수기업이고, 2차 모집을 통해 

124개 기업 중 선발된 106개 기업이 근무혁신을 실천 중으로 평가를 

거쳐 11월에 우수기업으로 추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
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윤세찬 사무관(☎044-202-7497)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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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개요 

 □ (목적) ‘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근무혁신
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

□ (사업내용) 기업이 Œ자발적으로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 �근무혁신
을 실시하면(약 3개월), Ž계획의 이행정도를 평가하여,
�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 인센티브 부여

□ (평가항목 ‧ 등급)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연차휴가, 일하는 방식, 
일하는 문화 등을 정량 또는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

 ㅇ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3개 등급(SS, S, A)으로 구분, 유효기간 3년

      * SS(700점 이상), S(600점 이상 700점 미만), A(500점 이상 600점 미만)

 ㅇ 코로나19 이후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근무방식으로 재택
근무 활성화 우수기업 선정 

□ (인센티브) 정기근로감독 면제, 금리우대,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 지
원, 각종 정부지원사업 우대, 현장지원단상담(컨설팅) 등

구분 근무혁신 일반 재택근무 특화

평가항목
초과근로, 유연근무, 연차휴가,

일하는 방식, 일하는 문화 
재택근무 활용률,

재택근무 활성화 노력 

선정방법 우수기업 평가등급(SS, S, A) 부여 우수기업 선정
유효기간 3년 3년

인센티브

정기 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인프라 
지원, 금리 우대, 3개 부처의 7개 사업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워크넷 
홈페이지 내 홍보, 우수기업 마크 부여,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등

정기 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인프라 
지원, 금리 우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우대(고용장려금·일터혁신 컨설팅), 워크넷 
홈페이지 내 홍보, 우수기업(재택근무) 
마크 부여

□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참여기업 공모
1차: 3.31.~4.27.
2차: 5.20.~6.16.

•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접수

참여기업 근무혁신 선정·실시
1차: 5~7월
2차: 6~9월

• 근무혁신 이행계획에 따른 실천
• 기업별 3개월, 현장 지원단 운영

근무혁신 평가 및 우수기업 선정
1차: 9월
2차: 11월

• 근무혁신 이행실적평가에 따른 등급부여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기념식 11월 • 근무혁신 우수기업 인증패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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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근무혁신 우수기업 명단 

□ 선정결과: 42개소(근무혁신 일반 39개소, 재택근무 특화 6개소<중복선정 3개소>)

등급 기업명 소재지 등급 기업명 소재지

SS (주)리플렉션 서울 서초구 S
주식회사 데브시스터즈  

데코플레이
경기 성남시

SS (주)알토켐 경기 용인시 S 주식회사 포스타입 서울 강남구

SS (주)예지씨앤씨 서울 금천구 S 주식회사 액시스소프트 서울 강남구 

SS 더화이트커뮤니케이션㈜ 서울 성동구 S 주식회사 오픈갤러리 서울 성동구 

SS,
재택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경기 성남시 S 주식회사 잉카인터넷 서울 강서구 

SS 주식회사 딥비전스 서울 성북구 S 주식회사 브로넥스 경기 수원시 

SS 주식회사  스칼라웍스 서울 금천구 S
주식회사 플레로게임

즈
경기 성남시

SS,
재택 주식회사 알파브라더스 서울 강서구 A (주)더채움 경기 고양시

SS,
재택 주식회사 애드인텔리전스 서울 광진구 A (주)열린문디자인 충남 아산시 

SS 주식회사 에이피알 서울 송파구 A (주)윕스 서울 마포구 

SS 주식회사 제네웰 경기 성남시 A (주)이에이엔테크놀로지 부산광역시

S (주)YH데이타베이스 대구광역시 A 수완센트럴병원 광주광역시

S (주)커리어스타 대구광역시 A ㈜비에이치 인천광역시

S (주)코리아정보통신 부산광역시 A 주식회사 라움 충남 천안시 

S (주)클라우드네트워스 서울 강남구 A 주식회사 리얼커머스 대전 광역시

S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지성식품
전남 무안군 A

주식회사 에브리데이

해피
경기 의정부시 

S 주식회사 안파트너스 서울 강남구 A 주식회사 자코모 경기 남양주시 

S 라이브치과병원 서울 강남구 A
주식회사 정현전기물

류
부산광역시 

S 부산커피협동조합 부산광역시 재택 벽산엔지니어링(주) 서울 구로구

S 신갈운수(주) 경기 용인시 재택 피에스케이 주식회사 경기 화성시

S 주식회사 꿈꾸는사람들 경기 의정부시 재택
한국캘러웨이골프

유한회사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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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근무혁신 우수기업 사례(SS등급)   

연번 기업명 업종 주요 내용

1 (주)리플렉션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서비스업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운영
•5년 이상 장기근속자 10일 리프레쉬 휴가 부여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인사관리 시스템
(MS팀즈 등)을 도입하여 운영

2 (주)알토켐
의 료 기 기 
제조업

•휴가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반차, 반반차제도를 도입
•개인 자리에서 화상회의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활용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재택근무, 탄력근무) 실시

3 (주)예지씨앤씨
온라인광고
대행업

•전 직원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매출통계시스템
(SMP)을 개발‧구축하고, 개인별로 노트북을 지급하여 
원격근무가 가능토록 지원

•PC-OFF제도, 코어타임 근무제도 실시, 주35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초과근로 최소화

•스마트오피스시스템을 통해 전직원 자율좌석제 실시

4
더화이트커뮤니케이션

㈜
정보기술 및 
컴 퓨 터 운 영 
관련서비스업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운영
•구글드라이브 등을 통해 업무자료가 공유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화상회의 통해 비대면 회의 실시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를 유도하고, 스트레스 관리 
및 런치특강 등을 실시

5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온라인게임
개발·공급업

•업무집중도 향상을 위한 코어타임 근무제도 설정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선택근무, 재량근무)운영, 주1회 
고정 재택근무제도 시행, 재택근무 활용률 93%

•온라인 협업 강화 위해 협업 툴 자체 개발·활용

6 주식회사 딥비전스
시 스 템 
소 프 트 웨 어 
개발·공급업

•원격회의시스템, 출퇴근관리 인프라 구축 활용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선택근무) 도입
•전 직원 영어 이름 활용하여 수평적 소통 활성화 

7 주식회사 스칼라웍스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유연근무제(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실시
•구글폼 통해 자체적으로 유연근무 직원만족도 조사
•화상회의 환경 조성, 회의시간 1시간 이내 원칙 실행

8 주식회사 알파브라더스 경영컨설팅업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선택근무) 도입하여 
별도 승인절차 없이 자유 유연근무제 운영 활용

•업무집중도 향상 위해 공식회의는 월요일에만 실시 
•금요일 조기 퇴근제를 실시하여 업무만족도 향상   

9 주식회사 애드인텔리전스 전자상거래업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재택근무, 탄력근무) 도입
•전 직원 50% 이상 소정근로일 대비 80% 이상 재택
근무 활용 장려 

•클라우드 방식의 협업 툴 구축 및 비대면 회의 활성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10 주식회사 에이피알
화 장 품 
제조업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선택근무) 운영
•연차휴가 셀프승인제도 운영 
•직급제를 폐지하여 조직 전체적 서열문화 개선 중 

11 주식회사 제네웰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정시퇴근 문화 조성, 연차 휴가비 지원 ‘리프레쉬 휴가’
제도 실시

•초과근로 감축 위해 인력 추가고용 및 배치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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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30일 추가연장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9월 14일(화)부터 9월 15일(수)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ㅇ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종전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ㆍ의결했다.

□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270일)에 3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

ㆍ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15개):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ㅇ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8월 말까지 사업장 3만 9천개소, 근로자 

29.5만명(연인원 89만명)에 대해 9,349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 (`20년) 사업장 7만 2천개소 근로자 77만여명(연인원 228만) 대상 2조 2,779억원 지원

ㅇ 그간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고용시장 충격을 

최소화하여 고용 회복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실업자(만명) : (‘21.2)135.3 (3)121.5 (4)114.7 (5)114.8 (6)109.3 (7)92.0

- 증감(전년비, 만명) : (‘21.2)20.1 (3)3.6 (4)△2.5 (5)△13.0 (6)△13.6 (7)△21.8

    * 실업률(%) : (’21.1)5.7 (2)4.9 (3)4.3 (4)4.0 (5)4.0 (6)3.8 (7)3.2<전년비 △0.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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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치는, 최근 백신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타 업종은 서서히 

고용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ㅇ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고, 지원 종료 시 

고용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노사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 주요 특별고용 지원 업종 생산지수 및 피보험자수 감소 현황

   ▪ 생산지수(‘19.→‘21.7 ): 여행업 121.6→18.3, 항공기취급업 140.5→53.8, 시외버스업 92.8→45.4, 

   ▪ 피보험자수(’20.→‘21.7.): 전체 313천명 증가(14,080→14,393), 여행업 3.2천명 감소, 

시외버스업 1.7천명, 항공기취급업 0.3천명 감소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

여 노사와 함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회복지원반 배지연 사무관(☎044-202-722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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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고용유지지원제도

□ (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금지 사업장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21.6.30)

□ 지원요건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①휴업: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 초과하여 단축, ②휴직: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①무급휴업: Ⓐ30일 이상 실시, Ⓑ일정 규

모* 이상 무급휴업 실시, Ⓒ노동위원회 승인

    * ▴50% 이상 (19인 이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이상 (1,000명 이상)

- ②무급휴직: Ⓐ30일 이상 실시,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직 실시, Ⓒ

무급휴직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

보험자 20%이상 휴직 실시, Ⓓ근로자대표 합의

    *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 특별업종은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이상 유급휴직 실시

□ 지원금액

구분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일반업종
ㆍ우선지원 2/3
ㆍ대규모 1/2 또는 2/3*

* 단축율 50%이상

ㆍ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연 180일)

ㆍ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
위원회 결정

ㆍ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최대 180일)

특별업종
고용위기지역

ㆍ우선지원 9/10
ㆍ대규모 2/3 또는 3/4*

 *단축율 50%이상

ㆍ우선지원 1일 7만원
ㆍ대규모 1일 6.6만원

(연 180일)

ㆍ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
위원회 결정

ㆍ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최대 180일)*

   

 * 특별업종 무급휴업·휴직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기간) 270일

□ 지원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지원금 신청

(매월)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6개청 및 
제주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 사업주 또는 근로자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은 무급 고용유지지원금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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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현황(8.31.기준)

□ (총괄) 사업장 38,747개소 근로자 295,431명(연인원 889,140명)에 대해 

934,922백만원 지원

    * 월별(백만원): (1월) 115,383 → (2월) 115,876 → (3월) 162,951 → (4월) 138,494 → (5월) 119,659
→ (6월) 98,234 → (7월) 102,135 → (8월) 82,189

□ (업종) 제조업(9,153개소, 23.6%), 도매 및 소매업(8,045개소, 20.8%), 

숙박 및 음식점업(4,930개소, 12.7%) 順
(단위: 개소, %, 명, 백만원)

구분 사업장 순인원 집행액

전체 38,747 (100) 295,431 (100) 934,922 (100)

제조업 9,153 (23.6) 89,396 (30.3) 173,170 (18.5)

도매 및 소매업 8,045 (20.8) 38,962 (13.2) 130,129 (13.9)

숙박 및 음식점업 4,930 (12.7) 31,537 (10.7) 94,665 (10.1)

사업시설관리업 4,024 (10.4) 22,902 (7.8) 113,234 (12.1)

교육 서비스업 3,313 (8.6) 12,753 (4.3) 36,521 (3.9)

기타 9,282 (24.0) 99,881 (33.8) 387,202 (41.4) 

□ (규모) 10인 미만 사업장 32,258개소(83.3%), 10~30인 미만 사업장 

4,982개소(12.9%), 30~100인 미만 사업장 1,168개소(3.0%) 順
(단위: 개소, %, 명, 백만원)

구분 사업장 순인원 집행액

전체 38,747 (100) 295,431 (100) 934,922 (100)

10인미만 32,258 (83.3) 94,558 (32.0) 396,490 (42.4)

10~30인미만 4,982 (12.9) 60,072 (20.3) 168,543 (18.0)

30~100인미만 1,168 (3.0) 42,972 (14.5) 83,580 (8.9)

100~300인미만 250 (0.6) 27,459 (9.3) 54,647 (5.8)

300인이상 89 (0.2) 70,370 (23.8) 231,662 (24.8) 

□ (무급 지원) 사업장 206개소 근로자 14,136명(연인원 29,427명)에 대해

41,097백만원 지원

   * 월별(백만원): (1월) 14,804 → (2월) 6,899 → (3월) 5,159 → (4월) 2,266 → (5월) 4,127
→ (6월) 2,785 → (7월) 3,467 → (8월) 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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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현황(8.31.)

□ (총괄) 사업장 5,371개소 근로자 95,941명에 대해 399,240백만원 지원

   * 월별(백만원): (1월) 41,992 → (2월) 45,997 → (3월) 68,434 → (4월) 64,833 → (5월) 55,868
→ (6월) 41,279 → (7월) 40,122 → (8월) 40,715

□ (업종)여행업(2,364개소, 44.0%), 전시국제회의업(843개소, 15.7%), 관광

운송업(569개소, 10.6%) 順
(단위: 개소, %, 명, 백만원)

구분 사업장 순인원 집행액

전체 5,371 (100) 95,941 (100) 399,240 (100)

여행업 2,364 (44.0) 12,582 (13.1) 72,429 (18.1)

전시국제회의업 843 (15.7) 3,539 (3.7) 21,083 (5.3)

관광운송업 569 (10.6) 39,046 (40.7) 174,792 (43.8)

공연업 515 (9.6) 2,290 (2.4) 13,480 (3.4)

관광숙박업 465 (8.7) 15,801 (16.5) 33,958 (8.5)

기타 615 (11.5) 22,683 (23.6) 83,499 (20.9)

□ (규모) 10인 미만 사업장이 4,188개소(78.0%), 10~30인 미만 사업장 

763개소(14.2%), 30~100인 미만 사업장 287개소(5.3%) 順
(단위: 개소, %, 명, 백만원)

구분 사업장 순인원 집행액

전체 5,371 (100) 95,941 (100) 399,240 (100)

10인미만 4,188 (78.0) 12,861 (13.4) 88,777 (22.2)

10~30인미만 763 (14.2) 9,866 (10.3) 44,326 (11.1)

30~100인미만 287 (5.3) 10,498 (10.9) 30,223 (7.6)

100~300인미만 84 (1.6) 12,836 (13.4) 35,783 (9.0)

300인이상 49 (0.9) 49,880 (52.0) 200,131 (50.1)

□ (무급 지원)사업장 138개소 근로자 11,653명(연인원 22,194명)에 대해 

32,321백만원 지원

   * 월별(백만원): (1월) 13,483 → (2월) 5,419 → (3월) 3,202 → (4월) 1,616 → (5월) 2,884
→ (6월) 1,906 → (7월) 2,872 → (8월) 940


